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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 가치 향상을 한

국제 비교 연구

강 한 별 이 상 은 홍 소 은 이 상 민†

고려 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 고려 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차 다른 인종, 민족, 성 지향성, 종교 등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 으며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의 다양성이

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본 논문은 각기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 하

는 것의 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다양성에 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해 련 윤리강령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상담 윤리강령

을 1) 비 보장, 2) 사 동의, 3) 선물, 4) 상담종결 의뢰, 5) 수퍼비 6) 심리 평가 역

에서 한국의 것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성 련 윤리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 다. 첫째, 비 보장, 종결 의뢰, 수퍼비 등에서 문화 배경과 련

된 내용이 확 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한국의 문화 특수성과 세계 보편성을 고려한 윤리

강령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존 을 기반으로 상담 윤리강령의

원칙 정립의 요성을 언 하 다.

주요어 : 다양성, 다문화, 심리상담 윤리강령, 상담윤리,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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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 문

화 다양성의 날이다. UN은 2002년 이 기념일

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 개발함으

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시도해왔다.

한국은 2014년 ‘문화 다양성법’을 제정한 이후

2015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을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기념하기 시작하 다. 2020년에도 6

번째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

부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 다.

이는 한때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 한다. 한

국은 역사 으로 단일민족 신화와 단일 언어

등 동질 인 문화를 당연시해왔다(장인실, 김

경근, 모경환, 민병곤, 박성 , 2012). 한국의

순 주의에 한 자부심은 교과서에도 담겨

학생들에게 달되어 왔지만, 2007년 UN이 한

국 사회의 다민족 특성을 인정하고 민족 동

질성 이미지를 극복해나갈 것을 지 하면서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에 한 내용이 삭제되었

다(국민일보, 2015; MBC, 2007). 한국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을 제정하는 등 다문화사회를 한 국가정책

을 진행하기 시작하 고(김종세, 2011), 다문화

에 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여성가

족부, 2015)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획

일 인 문화에서 다른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가치 등의 문화에 개방 인 사회로 변모하

기 시작하 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의 증가는 통계 인

수치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를 들

어, 2019년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 이

5.5%로 역 최고치를 기록하 다 (동아일보,

2019). 2019년 12월 말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 하 으며

이는 한민국 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 다(연합뉴스, 2020). 한국의 고유한 다문

화 인구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12년 이후 입국 인원이 차 어드는 추세

지만 올해 3월까지 33,000명 이상이 입국

하 다(통일부, 2020). 이처럼 한국 내에 다양

한 국 , 인종, 종교, 가치 , 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모습과 달리 여 히

우리나라 주류사회에서는 소수자에 한 차별

이 존재한다. 2018년 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최윤정 외, 2019)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와 귀화자 등 가운데 약 30.9%가 1년간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하 다

고 응답하 다. 김석향(2019)의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괴롭힘 실태조사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일상 인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

하 다. 한편, 종교로 인한 공격과 차별도 존

재한다.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한

국인 무슬림도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데, IS

테러 이후 무슬림들은 사회의 부정 인 시선

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월간 앙, 2016). 한

국 다문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은 아직 한국이

개인의 다양성 존 을 해 나아가는 과정

에 있음을 반 한다.

한편,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과 같은 용어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있

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다문화라는 용어

가 여 히 민족과 인종에 국한된 의미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란 한 사회 내에 다

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문화에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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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족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성, 장애 등

이 포함되며(김 , 황기식, 송문석, 2019) 그

외에도 Lee(2014)는 상담에서 연령, 성 지향,

사회계층 등을 고려해야 할 다문화 련 문제

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종과 민족 외에

언어, 종교, 장애, 성 지향, 연령, 사회계층,

가족형태,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으로의 다문화를 다루고자 하며

개인의 다양한 문화 배경을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표 하 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심리상담 역에도

향을 미쳐 내담자의 다양성에 한 심을 불

러일으켰다. 이러한 심은 내담자의 개인

성장과 심리 안녕을 최우선 하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상으로 보인다. 한국

에서 다문화 상담에 한 논의는 2000년 부

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강진령(2005)은 다

양한 국 , 인종, 성 지향, 장애, 종교 등을

가진 내담자를 효과 으로 상담하기 해서는

상담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

한, 다문화 상담에 한 연구는 1993년을 시

작으로 2005년까지 1-3편의 연구만 진행되다

가 2007-2008년을 기 으로 련 연구가 증가

하 고(김춘희, 손은령, 2014) 더 최근에 이루

어진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에 한 논

문(최미, 오은경, 최한나, 2016)도 2016년까지

최근으로 올수록 다문화 상담 연구가 격하

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이는 국내 인구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상담서비스에

한 근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한 필요

성과 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의 공공기 을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연

스럽게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할 기회가 많아졌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내담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담은 여 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 을 받는다. 특히, 상담자들의 역량과 비

성에 한 우려가 많다. 획일화와 단일화가

시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상담자들

은 다양성을 체험하기 어려워 다문화 시각

을 상담 장면에 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김춘희, 손은령, 2014), 실제로 상담

자의 다양한 내담자 자체에 한 이해가 부족

하거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양미진, 이동훈, 고홍월,

김 하, 남 주, 2012). 를 들어, 다문화 상

담자들은 내담자에 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상담 과정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미희, 2017). 상담자의 탈북주

민 상담 경험에 한 연구(조 아, 방기연,

2010)에서 상담자는 탈북 주민에 한 우월감

과 북한에 한 편견으로 인하여 상담에 실패

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 다. 그리하여, 내담

자의 다양성을 존 하는 효과 인 상담을

해서 내담자에 한 문 인 이해를 증진하

고, 편견을 감소시키는 등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Constantine(2002)에 따

르면 민족 소수자인 학생 내담자가 평정

한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일반 인 상

담 역량을 넘어서서 상담 만족도의 많은 변량

을 설명한다. 한,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의

다문화 지향성이 작업 동맹과 내담자의 심리

기능과 련이 있었다 (Owen, Tao, Leach,

Rodolfa, 2011). 반면, 아 리카계 미국인 내

담자가 지각한 인종 마이크로어그 션

(microagression)은 백인 상담자와의 약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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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측하 다(Constantine, 2007). 그럼에도

국내 상담자들은 교육과 수련 과정 스스로

의 편견을 윤리 으로 고찰하고 인종, 성별,

종교, 국 , 성 지향 등이 다른 내담자들에

한 문 인 지식을 증진할 충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자, 상담

교육자, 상담 연구자, 수퍼바이 등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들이 내담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 하는 것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지

침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 부재하다.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상담자들이 윤리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침(guidance)을 제

공하고(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문 인 행동의 기 을 제공해 다(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17). 따라서 다양성에

한 윤리강령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상담자의 내담자에 한 다양성 존 이 요

함을 인식시키고, 모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

하기 해 상담자가 취해야 하는 윤리 인 기

을 제공하여 궁극 으로는 내담자의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

역에서 다양성에 한 논의의 출발 을 제시

해 것으로 기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문제는 차 요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담론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상담 분야

에서도 내담자의 다양성을 둘러싼 윤리 인

문제와 법 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망된

다. 2019년에는 성소수자 군인이 병 생활 문

상담 에게 성 지향을 공개하고, 다른 군인

과 합의 하에 성 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

다. 상담사는 이를 성추행으로 단하여 부

지휘 에게 보고를 하 고, 해당 군인이 수사

를 받는 일이 있었다(아시아경제, 2019). 이와

련하여 상담사의 비 유지 윤리 반, 동성

애와 련한 군형법 등에 한 논란이 붉어졌

다. 한국의 표 인 윤리강령인 한국상담심

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다양성에 한 윤리

강령을 재정비하는 것은 상담 분야에서 다양

성에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와

같이 다양성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다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다양성과 련

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어떻게 발

시킬 것인지 방향성을 모색함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서, 상담 장면에서 다양성에

한 논의가 앞서 이루어진 미국과 캐나다에

서 다양성 련 윤리강령이 어떠한 변화를 거

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심리

상담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다른 국가의 상담

분야에 많은 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어왔

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성 윤리강령을 살펴보

았다. 한, 캐나다는 일찍부터 다문화 국가를

표방해왔다는 에서 선정하 다. 그리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윤리강령과 한국의 것을 비

교함으로 공통 과 차이 을 찾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양성 윤리강령에 한 함

의 을 도출할 것이다.

북미 다문화 련 윤리 규정의

변천사와 방향

미국

상담 역의 오랜 역사를 통해 상담의 문

화를 이룩한 미국은 세계 으로 상담 역

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담 윤리

강령은 많은 국가의 상담 역에 향을 미쳐

왔다(Sinclair, 2020). 미국 상담 윤리강령의 핵

심 가치는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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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름, 미국상담 회 이사회는 사회정의와

인권에 한 세 가지 성명을 승인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7): (1) 기본 인권: 개

인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공 화장실 이용

을 지지함, (2) 모두를 한 자유와 정의, (3)

차별 괴롭힘 방지. 와 같은 성명은 ACA

상담윤리강령이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이것이 사회 형평성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형평

성이 사회 가치 사이의 공정한 평등을 의미

한다는 에서 다름을 존 하고, 불합리한 차

별을 지양하는 다양성 추구는 ACA 상담윤리

강령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ACA 상담윤

리강령은 1952년 첫 미국상담 회인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APGA, 재

ACA)의 설립 이래로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 하 다. 상담윤리강령의 개정이 거듭되면

서, 가장 에 띄는 변화가 바로 문화 다양

성과 련 내용이다. 여기서는 ACA 상담윤리

강령의 변천에서 따라 다양성과 련된 내용

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 APGA의 첫 번째 윤리강령에서는 다

양성이나 다문화에 한 내용이 포함되

지 않았다. 이후 2차, 3차 개정을 거치면서 다

양성과 련한 내용이 부수 으로 언 되기

시작했는데, 측정 평가 역에서 다양한

내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자들의

차별이 상담 역학 계에 미치는 향을 부분

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윤리강령의 4번째

개정인 1995년 ACA 상담윤리강령에 이르러서

야 다문화 문제가 본격 으로 다루어지기 시

작하 다(Watson, Herlihy & Pierce, 2006). 1995

년 ACA 상담윤리강령 서문에는 “미국상담

회 회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각 개인의 가치, 존엄성, 잠재력, 고유성에 바

탕을 둔 문화 간의 다양한 양식을 수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ACA, 1995, p1), 상담규정

의 반에는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13가

지의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Watson et al.,

2006).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윤

리강령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합리성에 을

두어 동서양의 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비

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ACA 회장으로

재임한 David Kaplan은 10명의 인원으로 구성

된 원회를 만들어 윤리강령을 개정하 다

(Kaplan et al., 2009; Kocet, 2006; Watson et al.,

2006). 상담윤리강령 개정의 주목 은 다문화

감수성에 을 맞춘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

는 것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인

구통계학 변화와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어

떤 새로운 이 필요한가? (2) 문화 감수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령 제외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기반하여 2005년에

다양성을 지향하는 ACA 상담윤리강령(2005)이

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담윤리강령에는 “다문화/다양성

역량” 조항(F.11.c)이 추가 되었는데, 이 조항에

서는 상담교육자들이 다문화 다양성 역량

을 수련, 수퍼비젼 모든 교육 과정의 반

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Kaplan

et al., 2009). 여기서는 상담에서 권력․특권․

이념으로 인한 갈등( : 성차별, 계 주의, 인

종차별주의 등)이 발생할 때 심리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더 포 인 시각에서 다루

어야 한다는 을 언 한다. 이는 다양한 사

회문화 맥락의 소수자에 한 이해와 련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5년 개정안에는

다양성 련 내용을 특정 다룬 역 외에도

사 동의, 수퍼비 , 선물과 련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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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다문화 다양성 련 내용을 추가하

다. 이러한 ACA 상담윤리강령의 개정은 미

국의 상담 역에서 다문화 다양성 가치가

얼마나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

여 다. 이와 련하여 원회는 개정 련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이 우리 삶

의 반과 실천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하 으며, 이것은 내담자들에 한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도 향을 주게 된다.”라고 언

했다(Kaplan et al., 2009). 이는 ACA가 지향

하고 있는 상담윤리 내 다양성 존 의 방향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캐나

다의 상담 심리 윤리강령에서 다문화

다양성은 요한 가치로 다루어져 왔다. 캐나

다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화 통합을 해

1971년 세계 최 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선

언했으며, 다양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다

문화주의를 정책이념으로 택했다(Ng, & Metz,

2015; Esses & Gardner, 1996). 1970년 반부

터 인력 확보를 해 극 인 이민 정책을

펼치며 다민족 국가로 성장했고, 이후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1982)과 다문화주의법(1988)

등을 통해 다문화의 역을 여성, 종교, 장애

등으로 확 하며 다문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룩해왔다(경향신문, 2016). 이러한 캐나다의

다양성 지향성은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에도

잘 반 되어 있다.

먼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이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원칙 하나는 상담의 사회 책

임으로(CCPA, 2017, 2020). 상담과 사회와의 연

결성을 강조하며, 상담의 사회 역할을 명시

하고 있다. 그 기에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

은 캐나다 사회의 여러 이면을 반 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의 사회․문화의 주요한 특징인

다문화 요소를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윤리강령이 다문

화 상담 윤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

여 다문화 련 내용을 심으로 그 변천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의 상담윤리강령(Sheppard, Schulz, &

McMahon, 1999)과 그 다음 개정안(2007)에서는

다문화 련 사항이 부분 으로 언 되어 있

다. 구체 으로 상담자와 심리치료사의 책임

역에서 다양성에 한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CCPA, 2017, A.10), 상담 계 역에서

도 다양성 존 을 강조하고 있다(CCPA, 2007,

B.9). 한 평가 역에서도 다양성을 고려해

야한다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CCPA, 2007,

D.10). 최근 개정된 CCPA 상담윤리강령(2020)

에는 다문화 다양성과 련하여 폭 인

변화가 있었다. 2차 개정에서는 다양성 이슈

를 부수 으로 다루었던 데 반해, 3차 개정안

에서는 다양성에 강조 을 둔 개정이 이루어

졌다. 2020년 CCPA 상담윤리강령의 서문에는

개정의 주요 목표로 ‘토착민과 다양한 지역사

회 구성원을 고려하는 것’ 이 제시되어 있다.

캐나다 윤리강령은 여러 다양성 에서도 민

족 다양성에 특히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윤리강령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로는 토착민과 지역, 맥락을 다루는 역(I.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and Contexts,

p.30)이 따로 추가된 것이다.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역에서는 반 으로 토착민과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문화 , 역사 맥락을

이해하고 존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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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 맥락의 이해와 더불어, 상담 계를

한 교육과 훈련, 체계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

시한다.

CCPA(2020)의 다양성이 민족 구성원에만 국

한 된 것은 아니다. CCPA의 용어 정의에 따르

면(p.33), 다양성은 나이와 세 , 성별, 생물학

유산/유 , 민족(문화 포함)을 포함하며, 이

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차이를 말한다. 즉

여기서의 다양성은 개인의 민족 소속, 문화

배경(인종 신념, 습, 통), 지리학

역사, 언어 배경, 계 성향, 종교 지향성,

교육 지 , 직업 지 , 사회경제 지 ,

정신 건강, 신체 건강(장애), 학습 능력, 지

(장애) 능력에서의 차이를 아우르는 범

한 의미이다. CCPA(2020)는 이러한 다문화 정

의에 의거하여, 상담자 역량, 상담 계, 평가,

슈퍼비 , 연구 역에 걸쳐 상담자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감수성을 부분 으로 언 하

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에서

의 다문화 다양성 지향은 상담자들이 인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 변화를 인식하

여, 사회정의, 자기성찰, 다원화 차원에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역별 다양성 윤리강령 비교1)

표 1과 같이, 국내 윤리강령은 약 6가지의

역- 문가로서의 태도, 사회 책임, 내담자

의 복지와 권리에 한 존 , 심리검사, 상담

연구, 그리고 수련감독 상담자 교육-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KCPA) 한국상담학회(KCA)

1. 문가로서의 태도 제3장. 내담자의 복지

2. 사회 책임 제6장. 상담연구

3.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한 존 제7장. 심리검사

6. 심리평가

7. 수련감독 상담자 교육

미국상담학회(ACA) 캐나다상담심리학회(CCPA)

A. 상담 계 A. 문 책임

B. 비 보장과 사생활 보호 B. 상담 치료의 책임

C. 문 책임 C. 사정과 평가

E. 평가, 사정, 해석 D. 연구와 번역

F. 수퍼비 , 훈련 교육 E. 임상 수퍼비

H. 원격상담, 기술, 소셜미디어 I. 토착민, 지역공동체, 그리고 맥락

표 1. 한국과 북미 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내 다양성을 포함한 역

1) 교신 자 : 역별 다양성 윤리강령 비교의

상은 KCPA의 2018, KCA의 2016, ACA의 2014,

CCPA의 2020년도 윤리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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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혹은 다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CA와 CCPA도 략 6가지 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ACA는 ‘비 보장과 사생활 보호(B.

Confidentiality and Privacy)’와 ‘원격상담, 기술,

그리고 소셜미디어(H. Distance Counseling,

Technology, and Social Media)’ 역을 추가

으로 다루고 있다. CCPA의 경우 ‘토착민, 지

역공동체, 그리고 맥락(I.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and Contexts)’ 역을 통해 다문

화 주제를 독립 으로 다루고 있는 이 특징

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는 다양성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역 내 ‘다양성 존 ’에서 심

으로 다 지고 있다. 하지만 1) 비 보장, 2)

사 동의, 3) 선물, 4) 상담종결 의뢰, 5)

수퍼비 , 6) 심리평가에서도 다양성 이슈는

언 되고 있으며 북미 윤리강령과 비교 시

역 는 세부내용 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국과 북미를 심으로 역별 다양성 윤

리강령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역을 다루고

있는 주요 학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 보장과 상담종결 의뢰 역에서는

ACA, 사 동의 역에서는 KCPA, KCA,

ACA, 선물 역에서는 KCPA, ACA, 수퍼비

과 심리평가에서는 하 역들 간 차이가 있

었으나 반 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주요 학회들 모두 다양성 련 내용을

언 하고 있었다.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본 에서는 해당 6가지 역들을 심으

로 다양성과 련한 한국과 북미의 윤리강령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고 안 조항을 제안

하고자 한다.

안 조항은 역별 기존 윤리강령 유무

와 내용의 다양성 요인 반 정도에 따라 신설

는 개정으로 구분되었다. 기존의 련 윤리

강령이 부재한 경우 신설 조항을 제시하 고,

련 윤리강령은 존재하나 다양성 요인에

한 언 이 없거나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한

내용이 추가 으로 필요한 경우 조항의 개정

을 제안하 다. 반면에, 다양성 요인이 히

반 되어 행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역 국가( 회)

비 보장 미국(ACA)

사 동의 한국(KCPA, KCA), 미국(ACA)

선물 한국(KCPA), 미국(ACA)

상담종결 의뢰 미국(ACA)

수퍼비
다문화 역량 교육 한국(KCPA, KCA), 미국(ACA), 캐나다(CCPA)

수퍼비 계 미국(ACA), 캐나다(CCPA)

심리평가

평가 반 한국(KCPA, KCA), 미국(ACA), 캐나다(CCPA)

평가 한국(KCA), 캐나다(CCPA)

도구 선정 한국(KCA), 미국(ACA), 캐나다(CCPA)

결과 보고 미국(ACA)

표 2. 역별 다양성 언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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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안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각

안 조항들은 역별 비교표(표 3-11)에 제

시하 고 다양성 련 표 은 고딕으로 표기

하 다.

비 보장(Confidentiality)

ACA는 역 B에 비 보장과 사생활 보호

(B. Confidentiality and Privacy)를 명시하고 있지

만 해당 역뿐만 아니라 타 역들-다른

문가들과의 계, 심리평가, 연구와 출 , 그

리고 원격상담, 기술, 소셜미디어-에서도 비

보장을 언 하고 있다. 그 역 B에서 다

문화 는 다양성 고찰을 강조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표 3). ACA의 해당 조항은 국내 윤리

강령이 언 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상담자

가 비 보호와 정보공개에 한 내담자의

과 문화 의미를 이해하고 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용할 수 있는 안 조항도

표 3에 제시하 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가 증가하면서 비 보

장과 사생활에 하여 다양한 이 존재할

수 있다. 한, 타문화 출신임이 밝 지기를

꺼리는 다문화 학생 혹은 북한이탈주민 내담

자의 경우 이와 련한 상담자의 특별한 주의

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 보장 역에서 다양

성 련 윤리강령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사 동의(Informed Consent)

사 동의에서 다문화 요소를 고려한 조항

들은 공통 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발달

수 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 동의 과정에

서 내담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을 한국상담학회(KCA)와 ACA는 표 4와 같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KCPA)

에서는 사 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화가

학회 조항

KCPA 없음.

KCA 없음.

ACA(B.1.a)

상담자는 비 보장과 사생활에 한 문화 의미(cultural meaning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를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담자는 정보공개에 한 다른

(differing views)을 존 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과 어떻게, 언제, 구에게 정

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 인 논의를 한다.

안 조항

KCPA

(5.가.7 신설)

상담심리사는 비 보장과 사생활에 한 문화 의미를 인식하여야 한다. 상담

심리사는 정보공개에 한 다른 을 존 한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들과 어

떻게, 언제, 구에게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 인 논의를 한다.

KCA

(3.9.6 신설)

상담자는 비 보장과 사생활에 한 문화 의미를 인식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정보공개에 한 다른 을 존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과 어떻게, 언제,

구에게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 인 논의를 한다.

표 3. 비 보장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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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추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ACA는 표 4와 같이, 사 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 발달수 뿐만 아

니라 문화 함의를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다양성 요인들을 보다 구체 으로 기술하며

사 동의에서 상담자의 문화 민감성을 강

조하고 있다. 한 KCPA 윤리강령과 비교하

여 ACA는 자발 인 동의가 어려운 내담자 혹

은 미성년자와의 사 동의에서 내담자 가족

의 문화와 맥락 등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호자

는 법정 리인의 권리와 책임을 존 해야

한다고 추가 으로 언 하고 있다. 해당 내용

은 안 조항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 내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비율을 고

려하여 KCPA와 KCA 윤리강령에서 추후에 다

학회 조항

KCPA(3.나.6)

상담심리사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

여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

에 앞서 그 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KCA

(3.9.2;3.9.3)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달한다. 상담자

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자나 번역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CA

(A.2.c;B.5.b)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발달 으로, 문화 으로 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달한다.

상담자는 사 동의와 련한 문제들을 의논할 때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clear and understandable language)를 사용한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를 보장하는 서비스( ,

합한 통역자나 번역자 배치)를 제공한다. 내담자와의 력에서 상담자는 사

동의 차의 문화 함의(cultural implications of informed consent)를 고려하며 가능하

다면 상담자는 그에 따라 상담을 조정한다.

상담자는 부모와 법 보호자에게 상담자의 역할, 상담 계의 비 보장 속성과

재 법 , 양육권 련 방식을 설명한다. 상담자는 가족의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에 따른 자녀의 복지에 한 부모 보호자의

내재 인 권리와 책임을 존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부모 보호자와 력하는 계를 형성하기 해 노력한다.

안 조항

KCPA

(3.나.7 신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달한다. 상

담심리사는 사 동의와 련한 문제들을 의논할 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

를 사용한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통역자나 번역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KCA 기존 조항(3.9.2, 3.9.3) 유지

표 4. 사 동의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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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할 것이다.

선물(Receiving Gift)

선물과 문화 배경 간의 계, 문화별로

다르게 정의되는 선물의 의미가 논의됨에 따

라, ACA는 선물 련 다문화 윤리강령을 2005

년에 처음 추가하 다. 상담자가 선물에 내포

된 문화 의미를 고려하며 선물 교환의

성을 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CPA 윤리강

령도 선물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물의 문

화 련성을 직 언 하진 않지만 상담자

가 선물 교환의 의미와 동기를 탐색하고 상담

계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한편, KCA 윤리강령에는 선물을

다루는 윤리강령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 따

라서 국내 윤리강령에 보다 명확하게 내담자

의 선물에 담긴 의미가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내

담자의 다양성을 존 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표 5).

상담종결 의뢰 (Termination and

referral)

상담 문가도 개인으로서 고유의 가치 을

갖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직업 반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행 를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은 요하다(Shiles, 2009; Prilleltensky, 1997).

학회 조항

KCPA(4.가.5)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계에 미치는 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

담자의 동기, 행법 반 여부 등을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

KCA 없음.

ACA(A.10.f)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물을 수령하는 것의 문제 을 이해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작

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token of respect and gratitude)을 인식한다. 내담자의

선물을 받을지 결정할 때, 상담자는 치료 계, 선물의 경제 가치, 선물을 주는

내담자의 동기, 선물을 수령하거나 거 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동기를 고려한다.

안 조항

KCPA

(4.가.5 개정)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특정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작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을 인지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계에 미치는 향, 선물의 의미, 내담

자와 상담자의 동기, 행법 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KCA

(4조에 신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특정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작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을인지한다. 선물

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계에 미치는 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행법 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표 5. 선물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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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서로 다른 가치

으로 인한 윤리 딜 마를 다루는 법에 해

서는 한국과 ACA 윤리강령 간에 차이가 있었

다. ACA와 달리 KCPA와 KCA는 상담자의 개

인 가치에 따른 상담종결과 의뢰를 직 다

루고 있지 않았다.

아래 표 6과 같이 ACA는 상담의뢰의 이유

가 오로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토 에

있다면 해당 의뢰를 삼가 할 것을 명시하 다.

하지만 KCA 윤리강령에서는 상담자가 “자신

의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

를 하게 돕지 못하리라 단될 경우, 다

른 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언 하고 있다

(KCA, 1.2.2). KCPA 역시 상담자의 편견이 상

담 과정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문, 사

례지도 상담”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편견

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 할 뿐(KCPA, 1.가.3), 구체 으로

상담의뢰나 종결이 차별 요소를 지닐 경우

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수련과정에서 다문화

상담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학회 조항

KCPA(1.가.3)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 는 정신

특성에 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특

히 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KCA(1.2.2)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 인 문제로 내담자를 하게 도와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ACA(A.11.b)

상담자는 개인 가치 , 태도, 신념, 행동만을 근거로 다른 문가에게 내담자

를 의뢰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 하고 특히 상담자의 가

치 이 내담자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차별 인 요소(discriminatory in nature)

가 있어 자신의 가치를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를 요청한다.

안 조항

KCPA

(1.가.3 개정)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 는 정신

특성에 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특

히 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종결 의뢰

가 아닌 자문, 사례지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

담자의 동의를 거쳐서 다른 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KCA

(9조에 신설)

상담자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 는 정신

특성에 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종결 의뢰가

아닌 자문, 사례지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담

자의 동의를 거쳐서 다른 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표 6. 상담종결 의뢰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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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와 동일한 조항은 실 인 안이 아닐

수 있으며, 편견을 극복하는데 실패한 상담자

가 내담자와 상담 계를 이어가는 것은 다

른 윤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자가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과 동시에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거

쳐 의뢰할 수 있음을 안 조항으로 표 6에

제시하 다.

ACA도 지난 2005년 윤리강령과 달리 2014

년 개정 에서 처음으로 상담자의 가치에 의

한 종결 의뢰(Values Within Termination and

Referral, ACA, A.11.b) 항목을 추가하 다. 상담

의뢰는 상담시작단계를 포함한 상담 과정

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상담의 시작부터 종결단

계에 이르기까지 상담자의 윤리 인 의사결정

을 지원하고 내담자의 권리를 존 하기 해,

능력의 한계(KCPA, 1.나.3; KCA, 1.1.2)와 구분

되는 가치에 의한 상담종결 의뢰를 다루는

국내 윤리강령 제정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퍼비 (Supervision)

수퍼비 역에서 다문화 다양성은 수

퍼비 자체와 수퍼비 계에 미치는 향

을 밝힌 연구들과 함께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Phillips, Parent, Dozier & Jackson, 2017;

Green & Dekkers, 2010; Inman, 2006). 연구자들

은 수퍼비 에서 다문화 정체성이나 련

논쟁 을 깊이 다루는 것이 슈퍼비 성과와

계에 정 인 향을 미치고(Phillips et al.

2017), 수련생이 수퍼바이 를 다문화 으로

유능하다고 인식할 때, 수퍼비 에 한 만족

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았다(Green & Dekkers,

2010; Inman, 2006). 하지만 수퍼비 에서 다문

화 다양성을 다루는 역과 내용은 학회별

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사회정의 역량 교육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Supervision)

다문화 역량 교육에 을 둔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이, 상담 교육자가

교육이나 훈련과정에서 수련생 는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독려해야 함을 언 하고

있다. CCPA는 상담자의 문화 민감성을 강조

하고, ACA와 KCA는 수퍼비 에 다문화/다양성

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극 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최근엔 이러한 다문화 상담역

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을 넘어

서서 다문화 사회정의 역량(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 KCPA 역시 상담자 교육이 상담

자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하는데 제 역할을 할

것을 언 하고 있지만 타 윤리강령 비 비교

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담자의 문화

학회 조항

KCPA(7.라.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다문화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KCA(3.9.5)

상담자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한 내용을 극

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극

으로 훈련시킨다.

표 7. 다문화 역량 교육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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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을 증진하는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

을 강조하는 내용을 국내 윤리강령에 용해

보면 표 7과 같은 안 윤리강령을 고려할

수 있다.

수퍼비 계 내 다양성 (Diversity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한편, 수퍼비 계를 다룬 윤리강령은 다

양성 유무에 따라 학회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KCA는 수퍼비 계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

고, KCPA는 다 계를 심으로 내용을

개하고 있다(KCPA, 7.다). KCPA와 KCA 모두

수퍼바이 는 수련생의 개인 특성과

다문화 역량이 수퍼비 계에 미치는

향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상담자 발달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수퍼비 계가 수

평 으로 발 된다고 보는 시각(Stoltenberg &

Delworth, 1987)과 달리, 우리나라 수퍼바이지

들은 수퍼바이 가 스승이나 선배로서의 역할

을 제공하는 수직 계를 선호하고(최한나,

김창 , 2008), 상하 계 의식과 평가에 한

염려 등의 이유로 자기개방에 어려움을 경험

한다(손승희, 2005). 상하 계, 권력 차이에

한 인식 등의 문화 맥락 요인이 우리나라

수퍼비 계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것

은 요하다(지승희, 주 아, 김 혜, 2014). 국

내 윤리강령은 ACA와 CCPA와 같이 수퍼비

계에서 다양한 개인․문화 맥락들을 지속

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심리평가 (Evaluation and assessment)

윤리강령에서 다루는 심리평가 는 심리검

사의 과정은 크게 5단계-평가 , 도구 선정,

학회 조항

ACA

(F.7.c; F.11.c)

상담 교육자는 상담자의 발 을 해 다문화/다양성 련 내용을 모든 교육과정에 도

입한다. 한 훈련이나 수퍼비 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한 내용을 극 으

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극 으

로 훈련시킨다.

CCPA(E11)

임상 수퍼비 을 담당하는 상담자/치료사는 수퍼바이지의 자기발 과 자기인식을

진시킨다. 수퍼바이지들이 작업할 문화 으로 다양한 맥락에 민감하면서도(sensitivity

to the culturally diverse context) 윤리 법 문제없이 유용한 방식으로 상담/치료

기술을 용함으로써 문수련실습과 개인의 통찰을 통합하도록 돕는다.

안 조항

KCPA

(7.라.2 개정)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다문화 사회정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개인 통찰을 진하여 상담자가 문화

으로 유능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A

(3.9.5 개정)

상담자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사회정의 역량 배양을 한 내

용을 극 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도록 극 으로 훈련시킨다.

표 7. 다문화 역량 교육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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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결과해석, 결과 보고, 그리고 진단-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도구 선정, 채

결과해석, 그리고 진단 항목 사이에서 학회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고 모든 윤리강령에서

평가 과정 반에 걸쳐 내담자의 사회 ․문

화 ․상황 특성과 더불어 정체성, 능력, 언

어의 유창성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KCA, 7.22.1; 7.24.3; 7.25.3;

KCPA, 6.라.2; 6.마.1; 6.마.4; CCPA, C6; C10).

차이가 있었던 항목들은 평가 , 도구 선정,

그리고 결과 보고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각 항

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Prior to assessment processes)

표 9에서 보듯이 KCPA와 KCA는 심리평가

에 내담자에게 검사의 특성, 목 , 결과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KCA와 CCPA는 내담자의 다양한

개인 , 문화 맥락들을 고려할 것을 추가

으로 다루고 있어, KCPA는 아래 표 9의 안

윤리강령과 같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도구 선정 (instrument selection)

도구 선정 항목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양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

나, CCPA의 경우 검사가 문화 으로 다양한

집단을 표하지 않을 때 “ 한 편의제공

(Appropriate accommodation)”을 할 수 있음을 추

가 으로 언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KCA(7.22.3)도 검사도구 선정 시 문화 으

학회 조항

KCPA 없음.

KCA 없음.

ACA(F.2.b) 수퍼바이 는 수퍼비 계에서 다문화/다양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룬다.

CCPA(E12)

임상 수퍼비 을 담당하는 상담자/치료사는 개인 직업 신념과 가치, 문화

요인, 발달 단계 등 수퍼비 계를 호혜 으로(reciprocally) 형성하는 개인차에

해 민감성과 반응(responsiveness)을 드러낸다.

임상 수퍼비 을 실시하는 상담자/치료사는 다양성 인식, 민감성, 반응 역량

강화를 지속 으로 모색한다. 내담자, 수퍼바이지, 수퍼바이 의 자기 정체성에

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담과 수퍼비 에 잠재 인 향을 미치는 다

양성 측면을 탐색한다.

안 조항

KCPA

(7.다에 신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개인 특성과 문화 맥락들이 수련감독 계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련 향요인들을 지속 으로 탐색하며 상호 존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KCA

(13조에 신설)

상담자와 수련생은 개인 특성과 문화 맥락들이 수련감독 계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련 향요인들을 지속 으로 탐색하며 상호 존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표 8. 수퍼비 계 내 다양성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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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내담자의 심리를 측정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검사를 사용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함을 기술하 다. 상담자는 다양

성 요인으로 인한 검사도구 한계를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련 윤리강령 조항은 표 10과 같이 추가 인

내용을 통해 다 질 수 있다.

결과 보고 (Reporting)

ACA와 CCPA는 ‘결과 보고’ 세부항목을 통

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주의해할 을 다루고 있다. 표 11에서

ACA와 KCA는 내담자에게 평가과정 혹은 내

담자의 규 합성으로 의한 검사의 한계

을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담자는 검사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하므로(ACA, E.9.a; KCA, 7.22.4) 상담자는 도구

선정, 그리고 채 해석 과정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내담자에게 제공할 때, 검사의 심

리측정 한계를 명료히 알릴 필요가 있다.

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결

과를 달할 필요가 있으며(CCPA, C7; KCA,

7.22.4), 결과에 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CCPA, C7). 이를 결과 보고 부문에도

용하면 표 11의 안 윤리강령과 같은 조항

을 추가할 수 있다.

학회 조항

KCPA(6.다.1)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에 내담자 는 내담자의 법정 리인에게 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 동의를 구할 때에는 검사의 목 과 용도, 비용에 해 내담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KCA(7.22.4)

상담자는 검사 에 검사의 특성과 목 , 잠재 인 결과, 수령자의 구체 인 결과

의 사용에 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

인 ․문화 상황,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한다.

ACA(E.3.a)

상담자는 검사 에 검사 특성, 목 , 결과의 구체 인 사용에 해 설명한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내담자를 신하는 다른 법 권한을 가진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CCPA(C4)

상담자/치료사는 평가 과정 에 공정하고 타당한(fair and valid) 평가를 보장하기

해 가족 , 공동체 , 그리고 문화 정체성(familial, communal and cultural

identity and/or membership)을 포함한 내담자의 맥락에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

인다.

안 조항

KCPA

(6.다.1 개정)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에 내담자 는 내담자의 법정 리인에게 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 동의를 구할 때에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검사의 목 과 용도, 비용에 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KCA 기존 조항(7.22.4) 유지

표 9. 평가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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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조항

KCPA(6.라.2)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한 심리검사 선택 시, 그의 사회문화 맥락을 신

히 고려해야 한다.

KCA(7.23.3)
상담자는 문화 으로 다양한 집단을 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 그러한 내담자 집단에게

한 심리측정 특성이 결여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한다.

ACA(E.8)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규범을 벗어나는 검사 도구는 신 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검사

감독 해석 시에는 연령,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성, 성 지향, 사회경제

치가 미치는 향을 인식하고 다른 련 요소와 함께 검사 결과를 내담자의 에 용시킨다.

CCPA(C10)

상담자/치료자는 다문화 요인이 내담자의 수행에 잠재 으로 미치는 향을 고려하며, 검사의 수

행과 해석에 한 편의제공(appropriate accomodations) 혹은 체 가능한 검사 도구와 방법이 있

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담자가 표 화된 도구와 차의 규 에 부합되는 집단이 아니라면 검사

도구와 방법의 선택, 실시, 해석에 있어 신 하게 진행한다.

안 조항

KCPA

(6.라.2 개정)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한 심리검사 선택 시, 그의 사회문화 맥락을 신

히 고려하고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않은 검사도구의 사용을 피하거나 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KCA 기존 조항(7.23.3) 유지

표 10. 도구 선정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학회 조항

KCPA(6.다.2)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내담자 혹은 내담자가 사 동의한 수령인에게 결과를

달하고 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집단으로 실시된 검사도 해당된다.

KCA(7.24.2)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검사 상황이나 피검사자의 규 부 합으로 인한 타당도

신뢰도와 련하여 발생하는 제한 을 명확히 한다.

ACA(E.9.a)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내담자의 개인 문화 배경, 결과의 이해 수 ,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 상황 혹은 내담자의 문화 규범 부 합으로

인한 타당도 신뢰도와 련하여 발생하는 제한 한 명확히 한다.

CCPA(C7)

상담자/치료자는 사 동의 차 하에서 검사의 결과가 구에게, 언제,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한다. 검사 결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담자의 발달 , 인지 , 지 , 언어 능력

에 합한 언어로 달한다. 상담자/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질문을 하고 명료화 할 수 있는 기회

를 다.

안 조항

KCPA

(6.다에 신설)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결과가 검

사 과정이나 내담자의 문화 배경에 의해 신뢰도 타당도의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명확

히 한다.

KCA 기존 조항(7.24.2) 유지

표 11. 결과 보고 련 윤리강령 비교 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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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성

련 윤리강령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보고, 미국,

캐나다의 윤리 강령과 한국의 윤리강령을 비

교하 다. 미국의 상담윤리강령은 사회정의의

추구를 원칙으로 하며, 몇 번의 개정을 거치

면서 다문화 다양성 련 내용의 비 을

확 하 다. 특히, 2005년 ACA 윤리강령에서

다문화 감수성에 을 맞춘 개정안을 만들

면서 다문화/다양성 역량, 옹호 지지의 조

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이 외에 다른 역에

도 다문화 다양성 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윤리강령은 사회 책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성을 특징

으로 하는 문화 ․역사 배경에 따라 다문

화 요소가 시되어 왔다. 캐나다의 윤리

강령 역시 개정을 거듭하며 다문화 다양

성 련 내용의 비 을 늘려왔고, 최근 이루

어진 2020년 CCPA 개정안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고려하는 역의 추가와 함

께 반 인 역에서의 다양성 언 이 이루

어졌다.

역별 다양성 윤리강령을 비교했을 때, 각

각의 역을 다루었던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비 보장 역에서는 미국, 사 동

의 역에서는 한국, 미국, 선물 역에서는

한국, 미국, 상담 종결 의뢰에서는 미국,

수퍼비 에서는 다문화 역량 교육과 련하여

세 국가 모두, 슈퍼비 계에서는 미국, 캐

나다가, 평가 역 반에서는 세 국가 모두

다양성 련 내용을 언 하고 있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의

다문화 다양성 추구를 한 시사 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상담 윤리강령의

역 반으로 다문화 련 내용이 확 될 필요

가 있다. 윤리강령 각 역 별 국가 비교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다문화

를 언 하고 있는 역이 제한 이라는 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비 보장, 사 동의, 선

물, 종결 의뢰, 수퍼비 , 평가에 이르는

모든 역에서 다문화 련 내용을 언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언 하는

역이 사 동의, 선물, 수퍼비 (다문화 역량

교육),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

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다양성 다문화

를 다루는 하 역을 확 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 으로 우리나라는 비 보장, 종결 의

뢰, 수퍼비 과 상담자 역량 교육에서 다문화

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비 보장과 련하여서는

ACA와 같이 상담자가 비 보호와 정보공개에

한 다양한 내담자의 을 이해하고 존

해야 함을 언 해야 할 것이다. 김윤정과 양

은주(2020)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각한 상담에

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으로 북한 이탈주

민 이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었던 을 보고했

다. 이와 같은 북한 이탈주민 상담의 경우, 비

보장의 의미가 사회 낙인과 직결되는 민

감한 사항일 수 있다. 한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서도 비 보장은 특히 요한 사안인데,

이는 내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아웃

으로 이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병철, 하경희, 2012).반면 집

단주의를 시하는 몇몇 민족 에서는 비

보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Kaplan과 그의 동료들(2009)은 집단의식

이 강한 아 가니스탄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

담을 받을 때, 자신의 동료를 상담 장에 데

려와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한 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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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담자는 비 보장과 련하여 융통

성 있는 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비

보장의 제한과 련하여서는 ‘내담자를 심

각하거나 찰 가능한 해로부터 보호하기

해 비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에 해 다양한 문화 맥락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 인

계에 있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를 행법

내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성 자유의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 념이 다른

다른 문화권에서는 행법 내에 행해지더

라도 사안에 따라 그루 범죄와 같은 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비 보장의 원칙

을 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

유에서 상담 윤리강령에는 비 보장에 한

다양한 문화 을 고려해야함을 언 해야

한다.

한편, 슈퍼비 에서도 다문화 가치는 요

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이것이 다문화 역

량교육과 연결된다는 에서 특히 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수퍼비 은 상

담자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주요 수단

이라는 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의 강조가 필수 이다. 구체

으로 수퍼비 은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 향

상과 다양성 이해 실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Constantine, 1997). 한 다문화 역량 교육은

슈퍼비 이외의 다양한 상담 교육 과정이나

상담 자격 검정에서도 더욱 강조되어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 으로 윤리강령

에서 학원 교과과정의 다문화상담 사회

정의 상담에 한 정규교과목 개설 등을 제시

하여 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물의 경우 한 문화 배경에 따라 보편

인 감사의 표시로 여겨질 수도 있고, 선물을

거 하는 것이 큰 실례인 경우도 있기에 이러

한 문화 배경을 잘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Kaplan et al., 2009).

둘째, 한국의 문화 특수성과 세계 보편

성을 고려한 상담 윤리가 요구된다. 토착민과

다양한 구성원에 한 이해를 강조한 캐나다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윤리강령은

각 국가의 특수한 사회․문화 맥락을 충분

히 반 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사회․문화 특징으

로는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최

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한 심리 자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 남한 사

회에서의 정서 고립 응 등의 같은 특

수한 심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정, 양은주, 2020). 최근 한국 상

담 역에서는 이러한 시 변화를 고려하여,

KCA의 통일상담연구 원회(2019),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통일 비 청소년 상담 로그램(

명자, 주 아, 김상수, 김태성, 이자 , 2005)

등의 연구와 로젝트를 통해 탈북민에 한

심리 응을 돕고, 이들에 한 상담 내 다

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까지 실질 인 개입과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

고 있는데(이 순, 2003; 조 아, 2009),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상담 윤리강령

에서 이와 련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상담윤리강령의 다

문화 련 내용에서 탈북민을 추가 으로 명

시하여, 이들이 다문화 수용 상에서 소외되

지 않도록 보호하고, 탈북 내담자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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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윤리강령 개정 과정에서

있어서는 통일상담연구 원회와 같은 문 연

구기 들의 연구와 활동을 극 활용하여 탈

북민에 한 보다 넓은 이해와 지식을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윤리강령에서는

다문화 다양성 가치를 다루는데 있어 탈북

내담자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고 반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탈북민 문제 외에 한국의 고유한 사회 문화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상담윤리에서의 특수성

은 무엇인가에 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더욱 다양한 가치의 수용과 존 을

추구하는 세계 ․시 보편성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한 윤리강령에서 더욱 새롭고 다

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한 노력

을 계속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 캐나다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

가에서 다문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는 양

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HKPCA, 2011; SAC,

2019; SPS, 2019; PAP, 2009), 이들 모두 공통

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차별 타 ,

다양성 존 등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민족,

성 지향, 종교, 장애에 있어서의 차별을 지

양해야 함을 보편 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욱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기 해 그 역

이 확 되어 가고 있다. 구체 으로, 내담자의

세계 (SAC, 2019), 다양한 배우자 트

계(ACA, 2014), 언어 유창성(SPS, 2019;

CCPA, 2020)과 같이 시 변화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인 이슈들을

다양하게 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

한 내용을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단일화와 획일성이 시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는 윤리강령이 아직까지 다양한 내담자의 이

슈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상담 역에서도 상담자

와 내담자의 성 지향 차이에 한 다양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로 이 에 없던 새로운 가

치 갈등이 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윤리강령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명확

한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련한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윤리강령

의 역으로 상담의 의뢰 종결이 표 이

다. ACA의 경우 상담의뢰와 련해서 단지 상

담자의 개인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여

이를 윤리 규정 반으로 단하지만, 한국

윤리 강령에서는 이를 상담자의 편견 극복 차

원에서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련된 사례

로, 2009년 미국에서는 종교 가치를 지닌

상담 공 학원생이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한 사건에 해 법 논

쟁이 있었다. 법원은 상담사자가 성 지향

차이로 내담자를 차별했다고 결하 고, 학

교는 학생을 상담과정에서 퇴출하 다(The

New York Times, 2012). 미국에서는 이후 2014

년 윤리강령 개정에서 ‘상담자가 단순한 가치

차이로 내담자를 의뢰할 수 없음(ACA, A.11.b)’

을 명시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한 단의

기 을 분명히 하 다(Kaplan et al. 2017).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 지향과 같은 가치

차이로 인한 의뢰나 종결에 있어서 의사결정

을 한 윤리 기 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한국 상담 역에서도 성 지향

차이와 같은 다양한 가치 갈등이 증가한다는

을 고려할 때(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국내에서도 가치나 사상 차이에 따른 의뢰나

종결이 윤리 반으로 간주 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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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윤리강령에 포함 되어야 되는지 등에

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특히 해당 사안은 상 법 제정

과도 련되어 있으며, 이에 한 다양한 가

치와 입장을 수렴하기 쉽지 않겠지만, 학회차

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하여 상담 장면에서의

차별 요소를 타 하기 한 시도를 계속해

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론에서 언

한 성소수자 군인의 상담 사건 한 문제의

윤리 반 여부 단이나 의사 결정을 내리

는 데 있어 우리나라 윤리강령이 명확한 기

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궁극 으로 우리나라 상담윤리강령에서

성 지향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 요소에

한 논의가 반 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나날이 다

양해지는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보다 폭넓게

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학회

차원의 치열한 성찰과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존 을 고려한 한국 상

담 윤리강령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윤리강령에서 원칙의 요성은 윤리강령의 세

부 인 역과 조항들을 세워 나감에 있어 어

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에 한 기 을 제

시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의 용은 상황에 따라 주 해석

이 필요하다는 에서 강령에서의 원칙은 윤

리강령의 실행에 있어서도 요한 기 이

된다(Gilman, 2005). 미국과 캐나다 상담 윤리

강령은 각 국가가 생각하는 주요한 원칙을 분

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형평성에 기반

을 둔 사회정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고, 캐나

다는 사회 계약, 즉 사회의 지원을 받는 상

담이 사회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

기서 다루지 않은 캐나다의 심리 윤리강령

(CPA, 2017) 에서도 4가지 주요 원칙(인간 존

엄성 존 , 보호의 책임, 계의 진실성, 사회

에 한 책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 국가가 제시하는 원칙의 공통 은 모

두 ‘사회와 상담의 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다. 이에 따라 각 윤리강령들의 조항들은

사회의 변화와 이면을 반 하고 있고, 그

에서도 세계의 사회 추세인 다양성과 다

문화를 필수 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윤리강령은 각 서문에서

시하는 가치들과 목 을 다루고 있기는 하

지만 그 역이 포 이고 범 하여 명확

한 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 윤리강령 한 앞으로 상담 역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반 하는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본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상담 역이

정착되고 확 되어 가는 재의 시 에서, 우

리나라 역시 사회와 상담의 계를 고려한 원

칙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상담 윤리강령이

다문화 다양성이라는 사회 가치를 추구

하는데 있어 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원칙을 정립하고 실

하는 데 있어서는 학회의 극 인 성명서

(position statement)제시 한 요구된다. 최근 6

월 미국은 반인종차별에 한 성명서(ACA

Anti-racism Statement, 2020)를 발표했고, 이것은

재 미국에서 조지 로이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인 인종차별 시 를 반

한 것이다(ACA, 2020). 이 성명서는 상담 내

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비인간화를 타

하고자 하는 반인종차별주의의 입장을 명확하

고 구체 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윤리강령은 다양성 다문화를 가치를 추구

하는 데 있어 구체 인 역과 사안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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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향하는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 의 원칙의 정립하고

이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해서는 성명서

등을 극 활용하여 상담 역의 윤리 갈등

과 사안에 한 다양성 존 의 입장을 보다

극 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국제화라는 시 변동 속에서

속하게 변화해 온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공존하는 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상담 윤리에서

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우선 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양성과 련하여 우리나라 상담

윤리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한국 맥락에서의 다양성은 어떤 원칙과 가

치에 기반 해야 하는가에 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원칙으로 삼은

사회정의와 형평성은 결국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기 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

약자에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가치규범

에 근거 한다(이종수, 2009). 이를 상담 윤리의

다양성 맥락에서 용해 볼 때, 상담 윤리는

상담 서비스의 배분이 소수자 내담자에게 불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

련해야 하며, 이를 해 상담자가 개입과정

에서 지속 으로 자신의 사회․문화 편견

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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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increased diversity in race,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and religion. Although client divers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matter.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lients ’ diversity,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consideration of diversity in the counseling code of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The authors compared the counseling codes of ethic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areas of confidentiality, informed consent, receiving gifts, termination and referral,

supervision, and evaluation and assessment. Next,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counseling code of

ethics are presented. Specifically, diversity should be emphasized in areas such as confidentiality,

termination and referral, and supervision. Additionally, Korea should consider cultural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when strengthening its counseling code of ethics. Lastl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code of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diversity.

Key words : diversity, multicultural, psychological counseling code of ethics, counseling ethic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